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주식회사 효성은 2024년 6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가. 대상주권 : 주식회사 효성 보통주  

나.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4년 7월 1일  

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주식회사 효성] : 0.8179485 

-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에이치에스효성] : 0.1820515 
라. 분할기일(병합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 당 

분할존속회사의 동종 주식 0.8179485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동종 주식 0.1820515주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교부되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 16,740,407주 3,725,927주 

 

마. 단주의 처리방법 : 주식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변경상장/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2. 참고사항 
가.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24년 7월 29일  

나.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정일 : 2024년 7월 29일 

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4년 6월 27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주식회사 효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9(공덕동) 

대표이사 조 현 준, 김 규 영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